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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1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금전천, 금양천

2. 성    명 : KT사천지점장

3. 주    소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역사길 9

4. 점용목적 : 통신관 관매달기

5. 점용위치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 2182(1351, 1250인근)

6. 점용면적 : 9.99㎡, 15.02㎡

7. 점용기간 : 2022. 4. 11. ~ 영구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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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2–57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2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220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남해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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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2-58호

남해군관리계획(힐링빌리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힐링빌리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4월  14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생략(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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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4
창선

개발진흥지구

관광
·
휴양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137,949
경상남도 고시 
제2018-244호
(2018.07.05)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16

힐링빌리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복합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171,696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주거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42 일원
     33,747

관광
휴양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137,949

 
 3.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3,747 - 33,747 100.0
주거용지 6,822 - 6,822 20.6
녹지용지 15,216 - 15,216 45.1

소공원 301 - 301 0.9
조성녹지 14,805 - 14,805 43.9

보행자전용도로 110 - 110 0.3
공공시설용지 11,709 - 11,709 34.7
커뮤니티센터 4,362 - 4,362 12.9
관리사무소 1,001 - 1,001 3.0

공공하수처리시설 434 - 434 1.3
도로 5,912 - 5,912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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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7,949 - 137,949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49,223 - 49,223 35.7

녹지용지 83,525 - 83,525 60.5

조성녹지 20,499 - 20,499 14.8

원지형보전녹지 63,026 - 63,026 45.7

공공시설용지 5,201 - 5,201 3.8

주차장 5,201 - 5,201 3.8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가)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604 5,912 - - - 3 560 5,731 1 44 181

중로 1 136 2,325 - - - 1 136 2,325 - - -

소로 3 468 3,587 - - - 2 424 3,406 1 44 181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6 16
집산
도로

136
창선면 진동리

641-3도
창선면 진동리

653-1전
일반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기정 소로 2 127 8
국지
도로

157
창선면 진동리

653-1전
창선면 진동리

664전
일반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기정 소로 2 128 8
국지
도로

267 중로 2-6
창선면 진동리

664전
일반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기정 소로 3 49 4
국지
도로

44 소로 2-128
창선면 진동리

674전
일반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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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 소공원 소공원 창선면 
진동리 653전 301 - 301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다) 하수도(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공공하수처리시설
창선면 진동리 

674전
434 - 434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2)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가)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
장

창선면 진동리 639전 5,201 - 5,201
남해군 고시

제2019-136호
(2098.10.24)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1 3,447 진동리 667 전 3,447
주거용지

2 2 3,375 진동리 668 임 3,375

3 3 1,001 진동리 642 대 1,001 관리사무소

4 4 4,362 진동리 678 전 4,362 커뮤니티센터

5 5 434 진동리 674 전 434 공공하수처리시설

6 6 301 진동리 653-1 전 301 소공원

7 7 2,241 진동리 665 전 2,241
조성녹지

8 8 12,564 진동리 669 전 1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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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Ⅰ Ⅰ 4,208 진동리 680 전 4,208
관광휴양시설

(야외휴게공간)

Ⅱ Ⅱ 45,015 진동리 687 전 45,015
관광휴양시설

(특별계획구역)

Ⅲ Ⅲ 5,201 진동리 639 전 5,201 주차장

Ⅳ Ⅳ 10,574 진동리 산197-6 임 10,574
조성녹지

Ⅴ Ⅴ 9,925 진동리 산197-37 임 9,925

Ⅵ Ⅵ 63,026 진동리 산197-17 임 63,026 원지형보전녹지

  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거용지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및 나목. 단, 단독주택에 거주

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하며 편의점은 제외한다.

1, 2 1, 2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 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 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 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공공시설용지

(관리사무소)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3 3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 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 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 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 체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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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공시설용지

(커뮤니티센터)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 사목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4 4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 18미터 이하

배 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 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 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소공원
용 도

허용용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6 6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 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 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 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 체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2)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관광휴양시설

용 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관광사업중

 ·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련시설

 ·제6호 유원시설업 관련시설

 ·제7호 관광 편의시설업 관련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가목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련시설

 ·나목 관광농원사업 관련시설

 ○야외휴게공간 용도Ⅰ Ⅰ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 16미터 이하

주차장
용 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해당 노외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서 설치 할 수 있는 부대시설 

Ⅲ Ⅲ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 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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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힐링빌리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창선면 진동리 
산197-6번지 일원

45,015 - 45,015
남해군 고시

제2019-136호
(2019.10.24.)

   2)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계획지침(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용 도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위락시설

불허용도

○ 특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건축물

1. 제1호 단독주택

2. 제2호 공동주택

3. 제6호 종교시설

4.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6.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

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제17호의 공장

9.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0.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2.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4. 제25호의 발전시설

15.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제28호의 장례식장

밀 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최고높이 4층 이하 / 28m이하

배치 입지의 특성 및 용도 등의 개발의도에 맞게 배치

형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형태 추구

색채 통일성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재료와 색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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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2-59호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남해군 공고 제2021-1394호(2021.10.25.)로 공람·공고된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일원의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4월  14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조서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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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1840번지 일원
-

증)44,14

9
44,149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A = 44,149㎡

◦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고자 금회 군계획

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나.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 550 8,509 - - - 1 550 8,509 - - -

소로 1 550 8,509 - - - 1 550 8,509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30 9
국지

도로
550

남해읍

평현리

1938-3

남해읍

평현리

1856

일반

도로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130
 ◦노선신설

 B = 9m, L = 550m

◦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를 조성

하고자, 금회 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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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2–60호

남해군관리계획(꽃별테마공원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꽃별테마공원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남  해  군  수

1. 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209-2번지 일원

2. 면적

 - 지구단위계획구역 : 93,614㎡

3. 군관리계획(상주 개발진흥지구 : 용도지구, 남해꽃별테마파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궤도)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4. 관련도면 : 실음생략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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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남해군관리계획(상주 개발진흥지구 : 용도지구, 꽃별테마파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  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7
상주

개발진흥지구

관광
·
휴양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209-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93,614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
상주 개발
진흥지구

 ○신설

A=93,614㎡

 ○ 대상지는 지역 고유의 농업문화자원인 다랭이 논을 기반으로
    친환경적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를 결정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22
꽃별테마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209-2번지 일원

93,614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꽃별테마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93,614㎡

 ○지역 고유의 농업문화자원인 다랭이 논을 기반으로
   지역자원의 테마화, 자연경관과 생태문화의 친환경적
   개발 등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93,614 100.0

Ⅰ.
관광휴양
시설용지

소계 74,987 80.1

꽃빛정원 51,941 55.5

야생화원 13,472 14.4

잔디마당 3,030 3.2

펫파크 868 0.9

늘꽃마당 1,850 2.0

꽃별체험관 3,826 4.1

Ⅱ.
공공시설
용지

소계 10,329 11.0

도로 3,797 4.0

주차장 6,094 6.5

저류지 438 0.5

Ⅲ.
녹지용지

소계 8,298 8.9

녹지용지 8,29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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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7 8
보조
간선
도로

6,274
상주리 
2207

양아리 
산39-2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2.2)

구역내
L=91m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상주면 양아리 142-2번지 

일원
- 증) 6,094 6,094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 신설
   (A=6,094㎡)

○방문이용자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법정 주차면적 
보다 상회하게 주차장 신설

  3)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상주면 양아리 
145번지 일원

- 증) 5,164 5,164 - -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상주면 양아리 
1946번지 일원

- 증) 229 229 - -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상주면 양아리 
165-6번지 일원

- 증) 2,905 2,905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경관녹지 신설

(A=5,164㎡)
○주차장 신설에 따른 사면안전성확보 및 자연적 환경보

전을 위해 경관녹지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신설

(A=229㎡)
○대상지 경계도로와의 완충기능을 위해 완충녹지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신설

(A=2,905㎡)
○대상지 경계도로와의 완충기능을 위해 완충녹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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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89,817 - -

신설 - Ⅰ 11,258
1 상주면 양아리 142-2번지 일원 6,094 주차장

2 상주면 양아리 145번지 일원 5,164 경관녹지

신설 - Ⅱ 12,444
1 상주면 양아리 125번지 일원 12,215 꽃빛정원

2 상주면 양아리 1946번지 일원 229 완충녹지

신설 - Ⅲ 56,103

1 상주면 양아리 223-1번지 일원 13,472 야생화원

2 상주면 양아리 167번지 일원 39,726 꽃빛정원

3 상주면 양아리 165-6번지 일원 2,905 완충녹지

신설 - Ⅳ 10,012

1 상주면 양아리 80번지 일원 868 펫파크

2 상주면 양아리 78번지 일원 3,030 잔디마당

3 상주면 양아리 243-1번지 일원 1,850 늘꽃마당

4 상주면 양아리 241번지 일원 3,826 꽃별체험관

5 상주면 양아리 235번지 일원 438 저류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Ⅰ- 1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 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속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률  • 120%이하

높이(층수)  • 4층 이하

- Ⅳ- 4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및 나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률  • 120%이하

높이(층수)  • 4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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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2-62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제 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2일
 

남  해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동천지구(동천천) 일반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본 공사는 기존 하천 하폭부족, 기설 제방 및 호안이 노후하거나 낮아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와 주택 침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일반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농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공사개요

   · 하천정비 : L=291.2m(양안), BOX교 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남해군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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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공사기간)

   - 당초 : 2021. 09. ~ 2022. 02. 

   - 변경 : 2021. 09. ~ 2022. 06.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비치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기관인 남해군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055-860-3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남해 삼동 동천 1071-1 구 39 6 국 남해군

2 남해 삼동 동천 1071 답 685 156 김*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

3 남해 삼동 동천 1072 답 2,053 130 최*배 외 1인 부산시 사하구 사하로 142번길 **

4 남해 삼동 동천 1073 답 324 277 이*택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

5 남해 삼동 동천 1075-1 답 1,326 321 강*수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

6 남해 삼동 동천 1074-2 답 701 179 강*수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

7 남해 삼동 동천 1074-1 답 661 150 강*수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

8 남해 삼동 동천 2042 구 26,104 591 국 농림축산식품부

9 남해 삼동 동천 975 답 886 119 박*미 부산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

10 남해 삼동 동천 1051 답 1,129 330 최*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  

11 남해 삼동 동천 1054 답 879 40 김*식 외 1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

12 남해 삼동 동천 1055 답 1,600 470 김*식 외 1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

13 남해 삼동 동천 1056 답 1,430 321 최*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

계 　 　 　 　 　 44,306 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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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2-6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남해군 꽃별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 측량 ․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4월  20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남해군 꽃별테마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상주면 양아리 일원

    다.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라. 사업의 규모: 93,614㎡

    마. 사업시행자 및 주소

      - 남해군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토지의 출입통지사항

    가. 출 입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3조 토지출입 

증표 소지자

    나. 출입기간 : 2022. 04. 24. ∼ 사업 종료 시까지(일출 후 ∼ 일몰 전)

    다.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측량 및 조사

    라. 출입할 토지구역 : 남해군 남해읍 양아리 일원 (붙임-토지 출입 목록 참조)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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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고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2. 04. 20. ~ 2022. 05. 04.

    나. 공고장소 : 남해군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지역활성과 지역개발팀(☎055-860-3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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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2-64호

사방지 지정고시

 2022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제3항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남  해  군  수

1. 지정내역 : 붙임 지정내역 참조

2. 지정사유 : 2022년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서면 연죽지구)

4. 지정 년월일 : 2022.  4.  20.

5.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구역도 참조

6.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7.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24) 또는 남해군 산림공원과 산림조성팀

(055-860-36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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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2–66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1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79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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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519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국도 3호선 남해 초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주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8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회전교차로 (교차로 개선공사)

    - 명 칭 : 국도3호선 남해 초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다. 사 업 량 : 교차로 개선  L=0.3km

  라. 사업시행자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경남 진주시 남강로 50(평거동 695-90)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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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람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14일간, 남해군 건설교통과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2. 4. 8. ~ 4. 22. (14일간)

    나. 제출방법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의견서 제출

    다. 기타 상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용지 현황

구분 계
국·공유지 사유지

면적/수 % 면적/수 %

전체사업
면적(㎡)

공부상면적 27,194 13,824 50.8% 13,370 49.2%

편입면적 6,616 5,372 81.2% 1,244 18.8%

필지수(비율) 69 49 71.0% 20 29.0%

사 유 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4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9-2 639-2 도 122 46 박*민 경남 남해군 남해읍 
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8-2 638-2 도 10 10 박*민 경남 남해군 남해읍 
14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57-1임 산157-6임 임 9,625 673 이*엽 경남 남해군 미조면 
2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14 631-14 도 20 20 김*원 경남 남해군 미조면 
24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49-3 449-3 도 43 43 김*복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2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49-2 449-2 도 26 26 이*렬 경남 남해군 미조면 
2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12 631-12 도 10 4 김*선 경남 남해군 미조면 
3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13 631-13 도 93 64 김*선 경남 남해군 미조면 
3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5 631-5 도 26 26 김*선 경남 남해군 미조면 
3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8 631-8 도 7 7 강*석 경남 진주시 상대동 
34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7 631-7 도 26 26 강*석 경남 진주시 상대동 
3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6 631-6 도 26 26 김*선 경남 남해군 미조면 
4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18-3 618-3 도 3 3 김*엽 경남 남해군 남해읍 
4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0-2 630-2 도 46 46 김*엽 경남 남해군 남해읍 
48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18-2 618-2 도 73 73 김*엽 경남 남해군 남해읍 
50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0-1 630-1 도 1 1 김*엽 경남 남해군 남해읍 
60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6-1 636-4 전 2,174 136 이*엽 경남 남해군 미조면 
6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5-1 635-4 답 979 10 박*세 경남 남해군 미조면 
6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53-2 453-2 도 40 1 이*수 경남 남해군 미조면 
6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53-3 453-3 도 20 3 이*수 경남 남해군 미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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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공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9-3 도 55 11 국유지 국토교통부

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8-4 도 6 1 국유지 국토교통부

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8-5 도 40 17 국유지 국토교통부

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7-3 도 145 74 국유지 국토교통부

7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7-2 도 7 7 공유지 남해군

8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41-21 도 104 1 국유지 국토교통부

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452 도 5,349 1,407 국유지 국토교통부

10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6-2 도 510 358 국유지 국토교통부

1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451 구 1,808 256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6-3 도 600 340 국유지 국토교통부

1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57-4 도 468 468 국유지 국토교통부

1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17 도 16 16 공유지 남해군

1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4 도 264 264 국유지 국토교통부

17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16 도 192 192 국유지 국토교통부

18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19 도 55 41 국유지 국토교통부

1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15 도 30 30 국유지 국토교통부

20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18 도 54 25 국유지 국토교통부

2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2-3 도 50 25 국유지 국토교통부

2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49-6 도 85 19 국유지 국토교통부

2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50-4 도 89 63 공유지 남해군

27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50-2 도 136 132 공유지 남해군

28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50-5 도 40 35 공유지 남해군

30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2-1 도 159 159 공유지 남해군

3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9 도 3 3 국유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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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37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10 도 7 7 공유지 남해군

38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16-4 도 13 11 공유지 남해군

3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449 구 1,002 8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40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11 도 10 10 공유지 남해군

4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18-1 도 129 129 국유지 국토교통부

4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17-1 답 157 25 국유지 국토교통부

44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17-3 도 226 204 국유지 국토교통부

4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0-4 도 241 213 국유지 국토교통부

47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0-3 대 43 9 국유지 국토교통부

4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17-2 도 26 26 공유지 남해군

5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29-3 도 165 65 국유지 국토교통부

5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29-1 도 1 1 공유지 남해군

5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20-1 도 153 26 국유지 국토교통부

54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19-1 도 185 157 국유지 국토교통부

5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19-2 도 63 63 공유지 남해군

5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23-3 도 232 103 국유지 국토교통부

57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23-2 도 149 149 공유지 남해군

58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25-3 도 232 55 국유지 국토교통부

5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25-2 도 149 42 공유지 남해군

6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57-5 도 23 5 국유지 국토교통부

6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28-1 도 147 29 국유지 국토교통부

64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56-3 도 103 4 국유지 국토교통부

67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53-4 도 34 7 국유지 국토교통부

68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53-8 전 46 4 국유지 국토교통부

6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50-3 답 23 4 국유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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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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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평 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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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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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531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남  해  군  수

1. 2022년 1분기 임대차계약(임대조건) 신고 현황

신고일 임대주택 도로명주소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2022-01-0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나길 24, 302실 5,000,000 300,000

2022-01-0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나길 24, 206실 5,000,000 300,000

2022-01-1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동 302호 10,000,000 370,000

2022-01-2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697번길 50, 송림빌라 201호 3,000,000 400,000

2022-01-2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61번길 6 302실 5,000,000 330,000

2022-02-0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동 201호 10,000,000 370,000

2022-02-2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전리 248-1 광명홈타운 B동 204호 20,000,000 250,000

2022-02-2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두양로312번길 15 광명홈타운 A동 103호 20,000,000 160,000

2022-02-2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전리 248-1 광명홈타운 B동 501호 - 400,000

2022-03-0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동 304호 10,000,000 330,000

2022-03-10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두양로312번길 15 광명홈타운 A동 102호 2,500,000 400,000

2022-03-10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전리 248-1 광명홈타운 B동 202호 2,500,000 400,000

2022-03-1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61번길 6 1동 202실 2,000,000 340,000

2022-03-1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61번길 6 1동 302실 3,000,000 335,000

2022-03-1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동 204호 10,000,000 320,000

2022-03-1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동 301호 10,000,000 360,000

2022-03-23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675번길 21-4  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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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541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대표자

(성  명)
 해운건설 이인0 주소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로 00

소하천명  오동천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417번지(1337인근)

면적 30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2. 4. 18. ~ 2022. 8. 6.

목적 및 사유  오동마을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관련 자재 임시 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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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548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소관:진주국토관리사무소)으로부터 「국도19호선 남해 미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5일

남  해  군  수

 □ 사  업  명 : 「국도19호선 남해 미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소관:진주국토관리사무소)

 □ 열람기간 : 2022. 4.15. ~ 2021. 5. 2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055-864-3314

 □ 의견제출기간 : 2022. 4.15. ~ 2021. 5. 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10-9(토지소유자 김*심)

  -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03  (토지소유자 조*수)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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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567호  

남해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2. 개정이유

 현행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광진흥 도모를 위한 사업 

추진과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민간위탁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광지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추가(안 제5조)

 나.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홍보를 위한 관광기념품, 특산품, 홍보물품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다.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업무, 관광기념품 개발․ 판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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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2년  5월 12일까지 남해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1) 우편: (우)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2) 팩스: 055-860-3748

   3) 메일: ddudtnr@korea.kr

   4) 직접방문 

 라.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055-860-8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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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 수단 운영 지원사업

제6조제1항 중 “추진하는”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으로, “법인ᆞ단체ᆞ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를 “법인ᆞ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ᆞ

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관광기념품, 특산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가자

  2. 관광객 참여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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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ᆞ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업무

  3.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마케팅, 판매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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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

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

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 조례에서 ----------------.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

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

의 수립ㆍ시행) ① 남해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

  ------------------------------------

  -----------.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

--------------- 다음 각 호-----------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

를 위한 국내외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 위하여----------- 

------------------------------------

------------------------------------

---------.

  ②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 수단 운영 

지원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관

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

조제2항에 따라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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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ㆍ개

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 법인ㆍ단체 및 개

 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

 ----.

  <신  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신  설>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신  설>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군수는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관광기념품, 특산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가자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2. 관광객 참여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사업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업무

  3.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마케팅, 

판매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

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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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568호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현행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남해바래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해바래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탐방객 이용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추가(안 제5조)

 나. 남해바래길 사업 추진 또는 참여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홍보물품 제공 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2년  5월 12일까지 남해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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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1) 우편: (우)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2) 팩스: 055-860-3748

   3) 메일: ddudtnr@korea.kr

   4) 직접방문

 라.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055-860-8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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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남해바래길”(이하 “바래길”이라 한다)이란 남해군”을 “이 조례에서

“남해바래길”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래길의 조성 및 관리ᆞ운영은”을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바래길을”로, “추진”을 “조성ᆞ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최대한 본래”를 “본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바래길”을 “남해

바래길”로, “조성한다”를 “관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성 및 관리

ᆞ운영은”을 “남해바래길의 조성ᆞ관리는”으로, “걷기전문가, 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를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바래길 지정)”을 “(남해바래길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남해군의”를 “군의”로, “바래길”을 “남해바래길”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바래길”을 “남해바래길”로, 

“법인ᆞ단체, 걷기 전문가, 행정기관”을 “기관ᆞ법인ᆞ단체, 전문가”로 한다.

  ② 남해바래길의 구간과 명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의 제목 “(대상사업 및 재정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바래길”을 각각 “남해바래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5. 남해바래길 탐방객 이용 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

  6. 그 밖에 남해바래길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  해  군  공  보(52) 제 718 호                                                       2022년  4월  26일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업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사업자, 관련 기관ᆞ법인ᆞ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탐방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관광홍보물 제공

  2. 문화관광해설사, 남해바래길 지킴이 등 안내요원 지원

  3.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남해바래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남해바래길 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남해바래길 행사 참가자

  2. 이벤트 참여자 및 당첨자

  3. 남해바래길 완보자

제6조의 제목 “(바래길 탐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을 “(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바래길 이용정보”를 “남해바래길 이용정보”로 한다.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바래길”을 각각 “남해바래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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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남해바래길”(이하 “바래길”

이라 한다)이란 남해군의 자연, 생태, 문화 

등을 보고 체험하며 옛 선인들의 삶의 

정신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구간별로 

조성된 도보 여행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해바래길”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

  ------------------------------------

  ------------------------------------

  -----------------------.

제3조(기본원칙) 바래길의 조성 및 관리ㆍ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남해바래길을 ---------------------

  조성·관리------.

  1. 최대한 본래의 길을 바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조성하되,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1. 본래------------------------------

----------------------------------

--------------------------.

  2. 바래길을 중심으로 역사ㆍ문화ㆍ자연

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조성한다.

  2. 남해바래길------------------------

--------------- 관리한다.

  3.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주민, 관련 법인

ㆍ단체, 걷기전문가, 행정기관 등의 상

호신뢰와 협력으로 추진한다.

  3. 남해바래길의 조성·관리는 ---------

-----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

-------------------.

제4조(바래길 지정) ① 군수는 남해군의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등과 도로의 사

정 등을 감안하여 구간별로 구분하여 

바래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남해바래길 지정) ① ------ 군의 

------------------------------------

------------------------------------

남해바래길------------.

  ② 바래길의 구간별 위치, 명칭 등은 군

수가 정한다.

  ② 남해바래길의 구간과 명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가 바래길을 지정할 때에는 인근 

주민, 관련 법인ㆍ단체, 걷기 전문가, 행

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남해바래길------------------

------ 기관ㆍ법인ㆍ단체, 전문가 -----

--------------------.

제5조(대상사업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사업) ① ---- 남해바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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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래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1. 바래길 유지ㆍ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   1. 남해바래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바래길의 역사ㆍ문화, 생태ㆍ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3. 남해바래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바래길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남해바래길 탐방객 이용 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

  <신  설>   6. 그 밖에 남해바래길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2(사업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사업자, 

관련 기관․법인․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탐방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관광홍보물 제공

  2. 문화관광해설사, 남해바래길 지킴이 등 

안내요원 지원

  3.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

티브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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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남해바래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 남해바래길 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남해바래길 행사 참가자

  2. 이벤트 참여자 및 당첨자

  3. 남해바래길 완보자

제6조(바래길 탐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바래길 이용정보 안내 및 탐방객의 

여행 편의 제공을 위하여 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이하 “탐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 남해바래길 이용정보 ------

  ------------------------------------

  ------------------------------------

  ---------------------.

제7조(기능) 탐방안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기능) ---------------------------

  -----------.

  1. 바래길 홍보 및 이용 정보 안내   1. 남해바래길 ---------------

  2. 탐방객에 대한 바래길 안내 및 여행편의 제공   2. ----------- 남해바래길 ------------

  3. 그 밖의 바래길 관리ㆍ운영 지원   3. ------ 남해바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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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573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대표자

(성  명)
 광미 이인0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00

소하천명  정거천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802번지(1030-4, 1031-4, 1032-3관련)

면적
(당초) 23㎡

(변경) 69㎡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2. 4. 7. ~ 2026. 12. 31.

목적 및 사유  진입로 사용


